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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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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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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산 시 장



제 호 시 보 목325 2009. 7. 30( )

- 6 -

․ ․



제 호 시 보 목325 2009. 7. 30( )

- 7 -

․

․

․

․

∙ ：

∙ ：

∙ ：



제 호 시 보 목325 2009. 7. 30( )

- 8 -



제 호 시 보 목325 2009. 7. 30( )

- 9 -



제 호 시 보 목325 2009. 7. 30( )

- 10 -

의 무 일반의무 의사(2)

한의사(2)

치 무 치과의사(2)

약 무 약 무 약사(7)

한약사(7)

약사(3)

한약사(3)

약사

한약사약 제

간 호 간 호 조산사(12)

간호사(12)

조산사(6)

간호사(6)

조산사(3)

간호사(3)

조산사

간호사

환 경 일반환경 의사(2)

수의사(7)

약사(7)

위생사(12)

수의사(3)

약사(3)

위생사(8)

수의사

약사

위생사(5)

위생사(2) 위생사

수 질

대 기

폐 기 물

항 공 일반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5)

항공사(10)

항공기관사(10)

항공교통관제사

(10)

항공정비사(10)

항공공장정비사

(10)

운항관리사(10)

사업용조종사

항공사(6)

항공기관사(6)

항공교통관제사

(6)

항공정비사(6)

항공공장정비사

(6)

운항관리사(6)

자가용조종사(3)

항공사(3)

항공기관사(3)

항공교통관제사

(3)

항공정비사(3)

항공공장

정비사(3)

운항관리사(3)

자가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조 종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5)

사업용조종사 자가용조종사(3) 자가용조종사



제 호 시 보 목325 2009. 7. 30( )

- 11 -

： ｢ ｣

․

․

： ｢ ｣



제 호 시 보 목325 2009. 7. 30( )

- 12 -

･

･

･

･

･

･

･

･

･

･

･

･

ㆍ

ㆍ



제 호 시 보 목325 2009. 7. 30( )

- 13 -

⑥

※

※

① ② ④ ⑤ ※

③
    

⑦

⑧

⑨

․ ․

⑩ ⑪

⑫ ⑬ ⑭ ⑮

ꊉꊘ

※



제 호 시 보 목325 2009. 7. 30( )

- 14 -

ꊉꊙ ㎡

ꊉꊚ

ꊉꊛ

ꊊꊒ



제 호 시 보 목325 2009. 7. 30( )

- 15 -

․ ․ ․ 〇〇

․

․ ․ ․ ․

․



제 호 시 보 목325 2009. 7. 30( )

- 16 -

※

① …

② …

③ …

④ … □․ √

⑤ …

⑥ …

⑦ …

⑧ …

⑨ … ○ ○ ○

⑩ …

⑪ …

⑫ …

⑬ … ․ ․ ㎡

⑭ …

⑮ …

․

․ ․

․

※



제 호 시 보 목325 2009. 7. 30( )

- 17 -

신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

․



제 호 시 보 목325 2009. 7. 30( )

- 18 -

신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 〉 ․

․



제 호 시 보 목325 2009. 7. 30( )

- 19 -



제 호 시 보 목325 2009. 7. 30( )

- 20 -



제 호 시 보 목325 2009. 7. 30( )

- 21 -

급이하 일반직 지도사 기능직 및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자는6 · ·①

관 과 소장 읍 면 동장이 되고 확인자는 해당 국 소장이 되며 급 공· · , · · , · , 5

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자는 해당국소장․ 이 되고 확인자는 부시장으로 한다.

단 직속부서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의 급이하 일반직, ( , , ) 6 ․

기능직 및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자는 해당관장이 되고 확인자는 부

시장이며 급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자는 자치행정국장이 되고 확인자는 부, 5

시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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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고시 제 호2009-65

고 시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 조에88

의거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법 제 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91

○ 관계도서는 군산시청 도시계획과 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 450-4445)

에게 보입니다.

2009. 07. .

군 산 시 장

사업시행지 구암동 번지 일원1. : 327-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면적 및 규모2. ,

사업명 시설명
결정조서 실시계획

비 고
폭원 연장 폭원 연장 면적

구암동 장둑마을

연계도로 개설

소로 2-794 8 171 8 171.0 1,479

소로 3-278 6 89 6 89.5 624

소 계 2,103

사업시행자3.

사업시행자 주소 군산시 조촌동 조촌로1) : 8

사업시행자 성명 군산시장 도시계획과장2) : ( )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4. :

구암동 장둑마을 연계도로 개설- : 2009. 8. ~ 2010. 7.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등의 조서 붙임조서 참조5. :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해당 없음6. :

관계도서 게제실음 생략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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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조서□

소로2-794

순 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m²)

편입면적
(m²)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내용

1 구암동 327-2 도 53 6 최승조 군산시 구암동 369

2 구암동 328-2 도 23 4 전북노회재단 전주읍 동정 정목2 18

3 구암동 327-1 대 615 39 최연봉 군산시 구암동 327-1

4 구암동 328-4 대 109 109 김병호 군산시 구암동 328

5 구암동 610 도 11,884 93 건설교통부

6 구암동 328-3 대 694 43 김재형 군산시 조촌동903-1

7 구암동 350 대 284 22 김민정 전주시 효자 가3 1461-8

8 구암동 349-2 임 1,762 372 박노희 외 인6 군산시 경암동 641-1

9 구암동 349-1 묘 1,431 220 박노희 외 인6 군산시 경암동 641-1

10 구암동 343 대 228 10 고공식 군산시 구암동 344

11 구암동 342 대 902 162 송춘례 군산시 구암동 342

12 구암동 368-5 대 119 119 유태식 군산시 구암동 368

13 구암동 368-2 대 132 2 전배호 군산시 구암동 638-2

14 구암동 368-1 대 182 10 송주현 외 인2 이천 부발읍 아미리136-1

15 구암동 369 대 420 176 이봉운 군산시 구암동 375

16 구암동 370 대 185 35 채수창 인천 구월동 179-101

17 구암동 371 대 388 57 최금산 군산시 구암동 371

합계 1,479

소로3-278

순 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m²)

편입면적
(m²)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내
용

5 구암동 610 도 11,884 354 건설교통부

18 구암동 358-2 대 19,569 180 한국서부발전 서울시 삼성동167

19 구암동 361-2 대 36 2 채수창 인천 구월동 179-101

20 구암동 361-3 전 380 7 채용석 외 인2 인천 구월동 179-101

21 구암동 361-5 도 46 4 김원식 군산시 구암동 361-1

22 구암동 361-7 전 153 8 유영준 군산시 구암동 339

23 구암동 361-1 대 422 7 심상규 군산시 구암동 384

24 구암동 362-1 전 2,517 23 박남용 군산시 구암동 362-7

25 구암동 362-8 전 3 3 박남용 군산시 구암동 362-7

26 구암동 357-1 구 3,029 4 전북농조 이리시 평화동 56

27 구암동 355-3 구 4,347 32 전북농조 이리시 평화동 56

합계 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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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또는 수용할 지장물 조서□

순 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면적 또는
수량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내용

1 구암동 327-1 건물 스레트 11.6㎡ 최연봉 구암동 327-1

2 328-4 건물 함석 136.3㎡ 김병호 구암동 328

3 328-3 건물 스레트 112.2㎡ 김재형 조촌동 903-1

4 349-2 건물 스레트 78.0㎡ 박노희외 인6 경암동 641-1

5 349-1 건물 스레트 36.0㎡ 박노희외 인6 경암동 641-1

6 342 건물 스레트 42.0㎡ 송춘례 구암동 342

7 368-5 건물
스레트
함석

41.6㎡ 유태식 구암동 368

8 368-2 건물 함석 26.6㎡ 전배호 구암동 638-2

9 369 건물 스레트 45.5㎡ 이봉운 구암동 375

10 369 건물 스레트 126.8㎡ 이봉운 구암동 375

11 370 건물 스레트 7.6㎡ 채수창
인천시 구월동
179-101

12 371 건물 스레트 90.3㎡ 최금산 구암동 371

13 361-3 건물
스레트
기와

87.0㎡ 채용석외 인2
인천시 구월동
179-101

14 361-7 건물
스레트
슬래브

20.0㎡ 유영준 구암동 339

15 나무 은행나무 주1

16 나무 감나무 주5

17 나무 탱자나무 주60

15 나무 가이즈까 주3

16 나무 옥향 주3

17 나무 소나무 주2

18 한전주 주4

19 체신주 주4

20 가로등 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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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공고 제 호2009 -1357

공 고
도시계획시설 도로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 90

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99

전 열람을 실시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009. 7. 21

군 산 시 장

공람기간 공고일로부터 일간1. : 20

공람장소 군산시청 도시계획과2. :

실시계획인가 신청요지3.

가 사업시행지 미룡동 번지 오복마트주변 일원. : 450-7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종 류 도시계획시설 도로1) : ( )

명 칭 미룡동 오복마트주변 연계도로2) :

소로 소로 소로 개설( 2-657, 1-269, 2-658)

다 사업의 면적 및 규모.

구 분 시설명
결정조서 실시계획

비 고
폭원 연장 폭원 연장 면적

도 로 소로 2-657 8 109 8 109 1,692
도 로 소로 1-269 10 129 10 129 1,036
도 로 소로 2-658 8 127 8 127 822
소 계 3,550

라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사업시행자 주소 군산시 조촌동 시청로1) : 8

사업시행자 성명 군산시장 도시계획과장2) : ( )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2009. 8. ~ 2010. 7.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등의 조서 붙임조서 참조. :

관계도서는 열람 장소에 비치하고 있으니 열람 기간 내 열람하시고 의견4.

이 있으시면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도시계,

획과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450-44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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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조서□

소로2-657

순 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m²)

편입면적
(m²)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내용

1 미룡동 456-3 전 104 43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8

2 〃 447-2 답 160 11 〃 〃

3 〃 452-2 답 15 15 〃 〃

4 〃 455-6 전 1 1 〃 〃

5 〃 455-5 전 319 97 〃 〃

6 〃 452-3 답 95 95 〃 〃

7 〃 452-5 전 786 756 〃 〃

8 〃 451-1 전 210 199 〃 〃

9 〃 450-7 전 446 443 〃 〃

10 〃 450-6 도 63 16 〃 〃

11 〃 450-3 전 20 18 〃 〃

12 〃 450-5 도 59 8 〃 〃

합계 2,278 1,702

소로1-269

순 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m²)

편입면적
(m²)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내용

13 미룡동 453-3 전 373 373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8

14 〃 453-12 도 62 62 〃 〃

15 〃 416-21 도 107 107 군산시외 인3 〃

16 〃 416-15 도 301 301 군산시 〃

17 〃 416-18 대 82 82 군산시외 인1 〃

18 〃 416-11 도 111 111 유영준 군산시 구암동 339

합계 1,036 1,036

소로2-658

순 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m²)

편입면적
(m²)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내용

19 미룡동 452-9 전 78 78 고성자외 인2 월명동 140-21

20 〃 417-1 전 373 10 이덕례 군산시 나운동 740-11

21 〃 453-5 답 269 269 김환기 군산시 미룡동 453-1

22 〃 416-23 답 334 334
재단법인천주
교전주교구유
지재단

전주시 완산구 남노송동
78-3

23 〃 416-12 답 131 131 박종예순외 인3
전주시 완산구 교동

67-1

합계 1,185 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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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또는 수용할 지장물 조서□

순 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면적 또는
수량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내용

1 미룡동 416-21 콘테이너 27㎡ 김대근 전주시 완산구 교동 67-1

2 〃 453-5 〃 18㎡ 김환기 군산시 미룡동 453-1

3 〃
450-7
451-1

〃 150㎡ 노동수
경기 화성 마도면 백공리

741-2

4 〃 451-1
감나무 R=15 주1 이인수 군산시 미룡동 450-2

대추나무 R=10 주2 〃 〃

5 〃 417-1 뽕나무 R=30 주1 〃 〃

6 〃 416-23

철조망 8m
재단법인천
주교전주교
구유지재단

전주시 완산구 남노송동
78-3

단풍나무 R=15 주1 〃 〃

〃 R=5 주1 〃 〃

7 〃 416-23
출입문 5m 〃 〃

휀스 EGI 3m 〃 〃

8 〃 416-12 천막 0.3㎡
박종예순외

인3
전주시 완산구 교동 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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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공고 제 호2009-1371

지적공부 확정 시행 공고

임피면 금강 지구 영만 공구 경지재정리 사업이 완료되어2 3

지적공부가 새로이 확정되었기에 지적사무 처리규정 제 조 제 항25 2

제 호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적공부가 확정 시행됨을 공고3

합니다.

사 업 명1.

임피면 금강 지구 영만 공구 경지재정리 사업. 2 3○

공고기간 일간2. : 2009. 7. 24 ~ 2009. 7. 30(7 )

토지소재지3.

임피면 영창리 번지 외 필지. 1318-1 429 (1,310,310 )○ ㎡

년 월 일2009 7 23

군 산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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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공고 제 호2009-1384

재결 신청서 열람 공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하천사업 고(

척천 상류 개수공사 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접)

수되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조31 1

항 및 같은 법률시행령 제 조 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15 1

계인에 널리 알리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 의뢰가 있어 같은법 시행

령제 조 항 및 항에 의하여 공고 합니다15 2 3 .

수용 물건 군산시 대야면 산월리 번지 등 총 필지1. : 24-12 16

토지소유자2. : 군산시수송동 수송아이파크 고옥현등 명892-2 104-1203 13

사업시행자 익산지방국토관리청3. :

사 업 명 하천사업 고척천 상류 개수공사4. : ( )

열 람 기간5. : 2009. 7. 30 - 2009. 8. 17

6. 열람장소 및 의견서 제출처 군산시청 재난관리과: (063-450-4494)

공고 내용7.

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하천사업 고척천 상류 개수공( 사)

에 편입되는 토지등의 수용을 위한 수용재결신청에 대하여 중앙토지

수용위원회에서 재결 신청 접수 되어,

나 수용재결신청에 대한 의견은 열람기간내) 의견서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재결 신청서 및 수용신청 토지조서 각 부: 1 .

2009. 7. 30

군 산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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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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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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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공고 제 호2009-1382

공 고

년 월 일2009 7 30

군 산 시 장

ꋼ

ꋼ「 」

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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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3.

이개정조례안에대하여 의견이있는단체나개인은 년 월 일까지2009 8 19

아래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 군산시장에게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1) (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군산시 시청로 조촌동)573-703 8( 888)

군산시청 교통행정과 전화( : 450-4365, FAX : 450-6404)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등어느방법이든가능, , ,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교통행정과 장종철 전화(

에 문의하여450-4365) 주시기 바랍니다.



제 호 시 보 목325 2009. 7. 30( )

- 47 -

①

「

」



제 호 시 보 목325 2009. 7. 30( )

- 48 -



제 호 시 보 목325 2009. 7. 30( )

- 49 -



제 호 시 보 목325 2009. 7. 30( )

- 50 -

〔 〕

시 설 물 설 치 기 준

위락시설1. 시설면적 당 대 시설면적80 1 ( / 80 )㎡ ㎡

문화 및 집회시설 관람장 전시장동 식물2. ( , , ·

원을 제외한다 판매 및 영업시설 건축), (

법시행령 별표 제 호 라목 내지 사목1 6

을 제외한다 의료시설 정신병원 요양소), ( ·

및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업무시설 종교) ,

시설 장례식장,

시설면적 당 대 시설면적100 1 ( /100 )㎡ ㎡

단 예식장 장례식장은 당 대 시설, 75 1 (． ㎡

면적/75 )㎡

운동시설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 수영3. ( · ·

장을 제외한다 공공용시설중 방송국 전), ,

시장 동 식물원 여객자동차 터미널 및, · ,

화물터미널 철도역사 공항 시설 항만시, , ,

설 및 종합여객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당 대 시설면적120 1 ( /120 )㎡ ㎡

제 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4. 1 (

제 호 바목 및 사목을 제외한다 제1 3 ), 2

종 근린생활시설

시설면적 당 대 시설면적160 1 ( /160 )㎡ ㎡

건축연면적 미만인 경우에는1,000 200㎡

당 대 시설면적1 ( /200 )㎡ ㎡

단독주택 다세대주택을 제외한다5. ( )

시설면적 초과 이하는 대 시설75 150 1 ,㎡ ㎡

면적 초과의 경우는 대에 를150 1 150㎡ ㎡

초과하는 당 대를 더한 대수100 1 [1+㎡

시설면적{( -150 )/100 }]㎡ ㎡

다가주주택 공동주택 기숙사를 제외한6. , (

다 업무시설중 오피스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조27「 」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주차대수1 ,

이 경우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

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르고 부설주차

장 설치는 자주식으로 한다.

도시형 생활주택 주택법시행령 제 조제7. ( 3

항 원룸형 주택 기숙사형 주택1 , )

원룸형 주택 세대당 대: 0.5

기숙사형 주택 세대당 대: 0.3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8. , , ,

장

골프장 홀당 대 홀의 수1 10 ( x 10)

골프연습장 타석당 대 타석의 수1 1.5 ( x 1.5)

옥외수영장 정원 인당 대 정원 인15 1 ( /15 )

관람장 정원 인당 대 정원 인100 1 ( /100 )

수련시설 공장 아파트형공장은 제외9. , ( ),

발전시설
시설면적 당 대 시설면적300 1 ( /300 )㎡ ㎡

창고시설10. 시설면적 당 대 시설면적350 1 ( /350 )㎡ ㎡
기타 건축물11. 시설면적 당 대 시설면적250 1 ( /2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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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①

　

②

①

「

」

②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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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 」

「

」

「 」

②

「 」

ㆍ

㎞

③ 「

」

․



제 호 시 보 목325 2009. 7. 30( )

- 53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2]

납부금액

별표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2]

납부금액

구 분 선정방법
납부하여야

할금액
납부방법 구 분 선정방법

납부하여야

할금액
납부방법

관리수탁자가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인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방법

시장이

정하는 금액

시장이

정하는 방법
1.

제 조제 항제 호의6 1 1

경우

공개경쟁입

찰
입찰가격

개월3

단위로

선납

노인회,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자율조직

수의계약
주차수입금

전액

시장이

정하는 방법

재래시장활성화

등 주차장

설치목적과

관련 있는

비영리법인단체․

수의계약
주차수입금

전액

시장이

정하는 방법
2.

제 조제 항제 호의6 1 2

경우

공개경쟁입

찰

주차수입금

전액

시장이

정하는

방법

기타의 경우 경쟁계약 입찰가격
개월단위3

로 선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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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별표 부설주차장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제 조의 관련4 ( 13 2 )〔 〕

시 설 물 설 치 기 준

위락시설1. 시설면적 당 대 시설면적80 1 ( / 80 )㎡ ㎡
문화 및 집회시설 관람장 전시장동 식물2. ( , , ·

원을 제외한다 판매 및 영업시설 건축법), (

시행령 별표 제 호 라목 내지 사목을1 6

제외한다 의료시설 정신병원 요양소 및), ( ·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업무시설 종교시설) , ,

장례식장

시설면적 당 대 시설면적100 1 ( /100 )㎡ ㎡

단 예식장 장례식장은 당 대 시설, 75 1 (． ㎡

면적/75 )㎡

운동시설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 수영3. ( · ·

장을 제외한다 공공용시설중 방송국 전), ,

시장 동 식물원 여객자동차 터미널 및, · ,

화물터미널 철도역사 공항 시설 항만시, , ,

설 및 종합여객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당 대 시설면적120 1 ( /120 )㎡ ㎡

제 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시행령 별4. 1 (

표 제 호 바목 및 사목을 제외한 다1 3 ),

제 종 근린생활시설2

시설면적 당 대 시설면적160 1 ( /160 )㎡ ㎡

건축연면적 미만인 경우에는1,000 200㎡

당 대 시설면적1 ( /200 )㎡ ㎡

단독주택 다세대주택을 제외한다5. ( )

시설면적 초과 이하는 대 시75 150 1 ,㎡ ㎡

설면적 초과의 경우는 대에150 1 150㎡ ㎡

를 초과하는 당 대를 더한 대수100 1㎡

시설면적[1+{( -150 )/100 }]㎡ ㎡

다가주주택 공동주택 기숙사를 제외 한6. , (

다 업무시설중 오피스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 」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주차대1

수 이 경우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

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신 설< >

7.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 ,

골프장 홀장 대 홀의 수1 10 ( x 10)

골프연습장 타석당 대 타석의 수1 1.5 ( x

1.5)

옥외수영장 정원 인당 대 정원 인15 1 ( /15 )

관람장 정원 인당 대 정원 인100 1 ( /100 )
8. 수련시설 공장 아파트형공장은 제외, ( ),

발전시설
시설면적 당 대 시설면적300 1 ( /300 )㎡ ㎡

9. 창고시설 시설면적 당 대 시설면적350 1 ( /350 )㎡ ㎡
10. 기타 건축물 시설면적 당 대 시설면적250 1 ( /2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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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 대비표․
개 정 안

별표 부설주차장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제 조의 관련4 ( 13 2 )〔 〕
시 설 물 설 치 기 준

위락시설1. ···············································
문화 및 집회시설 관람장 전시장 동 식물2. ( , , ·

원을 제외한다 판매 및 영업시설 건축), (

법시행령 별표 제 호 라목 내지 사목1 6

을 제외한다 의료시설 정신병원 요양소), ( ·

및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업무시설 종교) ,

시설 장례식장,

··························································

·····················································

운동시설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 수영3. ( · ·

장을 제외한다 공공용시설중 방송국 전), ,

시장 동 식물원 여객자동차 터미널 및, · ,

화물터미널 철도역사 공항 시설 항만시, , ,

설 및 종합여객시설 숙박시설,

···················································

제 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4. 1 (

제 호 바목 및 사목을 제외한다 제1 3 ), 2

종 근린생활시설

··························································

··························································

·············

단독주택 다세대주택을 제외한다5. ( )

··························································

··························································

··························································

············

다가주주택 공동주택 기숙사를 제외한6. , (

다 업무시설중 오피스텔)

·····················································

··························································

··························································

·····················
도시형 생활주택 주택법시행령 제 조제7. ( 3

항 원룸형 주택 기숙사형 주택1 , )

원룸형 주택 세대당 대: 0.5

기숙사형 주택 세대당 대: 0.3

8.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 , ,

장

··············································

··············································

··············································

··············································
9. 수련시설 공장 아파트형공장은 제외, ( ),

발전시설
··············································

10. 창고시설 ··············································
11. 기타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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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공고 제 호2009-1387

공 고

군산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 안 을 제정함에 있어 군( ) 「

산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 조에 의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2」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년 월 일2009 7 30

군 산 시 장

군산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안 입법예고( )

제정이유1.

『 』

『 』

『 』

주요내용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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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3.



제 호 시 보 목325 2009. 7. 30( )

- 58 -

「 」

①

②

①

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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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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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

제 조제 항( 3 2 )

구

분
전부제한지역 일부제한지역

대

상

지

역

도시계획지역 내 상업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

상수원보호구역❍

공원구역 공원보호구역·❍

❍ 전부제한 지역 외 지역으로,

인근주택 대지 경계선으로

부터 가축사육시설 대지 경계

선에서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로

돼지 미터 이내- : 300

- 닭오리개양사슴 미터· · · · 200 이내

- 소 젖소 말 미터 이내· ·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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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①

②

③

④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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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